
보조견의 동반 출입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출입
허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조견이란

보조견은 눈이나 귀, 손과 발에 장애가 있는 분을 돕기 위해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고 인증을 받은
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 등에서는 보조견을
동반한 이용이 법률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견은 맹도견・개호견・청도견의총칭입니다

맹도견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

개호견
손발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에서의
동작을 돕는 개

청도견
청각 장애인의 생활에서
필요한 몇 가지 소리를
전달해 주는 개

• 단차를 알려준다
• 길모퉁이를 알려준다
• 장해물을 피하는 등

• 떨어뜨린 것을 줍는다
• 긴급 시에 휴대폰을 찾아 가지고 온다
• 문 열고 닫기 등

（각각의 요청에 따라 역할이 다름）

• 인터폰
• 이름을 부르는 소리
• 화재경보기 등

NPO MAMIE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든 동반 가능

음식점 임대주택／분양 맨션

의료기관 편의점／슈퍼마켓

숙박시설 직장

공공 교통 기관
전철택시 버스 비행기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권리 보장”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조견과 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쓴다거나 다리가 골절되어 목발을 짚는다거나 장애 지원을 위해
보조견과 생활한다 . 이 모든 것들이 개개인이 선택한 생활의
수단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는한 마디
보조견과 함께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말을
걸거나 글을 적어 보여 주면서 소통해 주십시오.

보조견에게는 친절한 무시
보조견은 사용자의 지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계속 쳐다보거나 만지는 등 보조견의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는 행동은
삼갑시다.

뭔가 알게 된 것이 있을 때
보조견이 길을 막고 있다거나 통로 쪽으로 꼬리가 나와 있는 등
사용자가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설 등에서의이용 거부를 발견했을 때
보조견에 대해서나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
등에서 이용 거부를 당하는 사용자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법률로도 인정되어 있는 것, 안심하고 출입을 허용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보조견의 안전과 안심

◆보조견과 사용자가 함께 심사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견 사용자는 보조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보조견 사용자＞
보조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주지 않을 것

인증

심사에 통과된 사용자와
보조견만이시설 등의
이용이 인정됨.

행동 관리：적절한 장소에서
배설, 짖지 않기・물지
않기・함부로 핥지 않을 것

건강 관리：수의사가 정기
건강 진단, 예방 접종, 기생충
구제 등

위생 관리：목욕, 빗질, 털
빠짐 방지를 위한 매너
코트・약간 큰 케이프 착용 등



Assistance dog leaflets and 
awareness-raising stickers are 
distributed at the disability and 
welfare sections of ordinance-
designated  or designated mid-
level cities in all prefectures. 
Please contact the nearest 

consultation counter.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양질의 보조견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시설 등은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보조견은 인증을 받은 “맹도견””개조견””청도견”의 총칭입니다.
훈련과 인증：인증된 훈련 사업자가 장애가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양질의 보조견을 육성하여 지정된 법인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유저)：보조견을 동반하여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보조견인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스스로 보조견의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견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의 이용：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는 사용자가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서로 인격이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부당한 차별적 대우”나
“합리적 배려의 미제공”이란 차별 해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대우：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하는 행위
합리적 배려：장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을 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배려

문의・추가 정보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보조견 사용자의 대응 방법(사업자용)(동영상)

◆ 안내 책자・계몽 스티커

보조견의 안내 전단과 보급 계몽용 스티커는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중핵시의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담당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담당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률, 홍보 등)
▶ 보조견에 관한 상담・문의처

각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중핵시장애 복지 담당과


